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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류자격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상륙허가·재류자격 취득 허가 등으로 부여된 

재류자격으로 재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류자격은 취로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또는 영주자와 마찬가지로  

활동에 제한이 없는 것 등 6 그룹, 38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절차 

다음과 같은 절차 등에 대해서는 히로시마 출입국재류관리국·출장소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 재류자격의 변경 허가 

현재 재류 목적을 변경하여 재류를 희망하는 경우 

B 재류기간의 갱신 허가 

허가된 재류기간을 넘어서 재류를 희망하는 경우 

C 자격외 활동의 허가 

허가된 활동 이외의 취로활동(아르바이트)을 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 

D 영주 허가 

일본에 영주를 희망하는 경우 

E 재류자격 취득 허가 

출생·일본 국적 이탈 등으로 일본에서 외국인으로서 재류하게 된 경우 

F 재입국 허가 

일시적으로 외국을 여행하고 다시 같은 재류 목적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미나시 재입국 허가’에 대하여：출국 후 1 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입국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또한, 재류기한이 출국 후 1 년 

미만 내에 도래할 때는 재류 기간까지 재입국하시기 바랍니다. 

G 재류카드 유효기간 갱신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재류기한보다 재류카드 유효 기간이 빠른 분(만 16 세 미만인 경우에 

있습니다), ‘영주자’ 및 ‘고도전문직 2 호’는 재류카드의 유효기간 갱신을 해야 

합니다. 

H 분실 등에 의한 재류카드의 재교부 

분실·도난 등으로 재류카드를 분실한 경우 

 경찰에 신고한 후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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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관특례법 

(일본국과 평화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① 특별영주자 

◆대상자 

1945 년 9 월 2 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한반도 또는 

타이완 출신자 및 일본에서 출생하여 계속하여 재류하고 있는 분과 그 

자손(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포함)인 분 

 

◆신청 절차 

평화조약 국적 이탈자의 자손으로 출생 그 외의 사유로 일본에 재류하게 된 

분은 60 일 이내에 거주지의 시·구·정 사무소에서 특별영주자 신청을 하십시오. 

 

② 재입국 허가 

특별영주자는 재입국 유효기간은 6 년 이내입니다. 또한, 외국에서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외국에 있는 일본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재입국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1 년 이내에 한하여 연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나시 재입국 허가 유효기간은 2 년입니다. 또한, 해외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입관특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히로시마 출입국재류관리국·출장소 또는 

거주지의 시·구·정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영주자 증명서의 유효기간 갱신, 분실 등에 의한 재교부 등 

거주지의 시·구·정 사무소에서 절차를 밟으십시오. 

 

 

 

 

 

(3) 중장기 재류자의 신고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등으로 취로하는 재류자격의 분은 취로 계약을 새로 

맺거나 계약이 끝났을 때는 출입국재류관리청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유학’, ‘기능실습’ 등의 기관에 소속하는 재류자격의 분은 소속 기관으로부터 

이탈하거나 이적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취로 계약의 상대 기관이나 소속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일본인의 배우자 등’ 등의 재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배우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배우자와의 이혼 또는 사별했을 때는 출입국 재류 관리청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히로시마 

출입국재류관리국·출장소 

시·구·정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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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류자격에 관한 상담 

명칭 소재지·전화번호 대상 시간 등 

히로시마 

출입국재류관리국 

취로·영주심사 부문 

유학·연수심사 부문 

히로시마시 나카구 가미핫초 

보리 2-31 

☎082-221-4412 

☎082-221-4468 

월∼금(공휴일 제외) 

9:00∼16:00 

히로시마 

출입국재류관리국 

후쿠야마 출장소 

후쿠야마시 히가시사쿠라마치 

1-21 에스토파르크 8 층 

☎084-973-8090 

월∼금(공휴일 제외) 

9:00∼12:00 

13:00∼16:00 

 


